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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순

시간 소요 내용 비고

11:00~11:15 15 국민의례, 내빈소개 및 인사말 모두 인사

11:15~11:20 5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전원

좌 장 : 박수근(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

11:20~11:45 25
(발제1) 주 4.5일제 제도도입 의의 및 한계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11:45~12:10 25

(사례발표) 주 4일제(4.5일제) 도입사례

 -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

 - 김선흥 (언론노조 MBC본부 정책국장)

12:10~12:50 40

(토론1)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토론2) 김현주 (이화여대 교수)

(토론3) 김일영 (한국노총 금융노조 부위원장)

(토론4) 서승욱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좌장 진행

12:50~13:05 15 토론 및 질의응답

13:05~13:10 5 마무리

※ 사회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이연희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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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민석입니다. 

먼저 4.5일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확대 정책이 국민에게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연간 2,000시간대 노동에서 1,900

시간대 노동 국가로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OECD가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OECD 평균 연간 노동시간은 1,716시간입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43시간, 주 단위로 환산하면 35.75시간입니다. 한국인은 연간 1,915시간을 

일해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에 

이어 5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집계됐습니다. 주 40시간(최대 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OECD 평균 대비 311시간이 많은 수치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검토한 69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신 전태일 

열사의 1970년으로 시계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최근 나흘 연속 총 62시간을 근무한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 듯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로사 조장법은 일부 악덕 기업들의 민원 해결성 조치에 불과합니다. 

2017~2021년까지 5년간 과로사로 사망해 산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2,503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근로시간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답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본인의 언급대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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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시간 노동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게다가 정부와 대통령실이 며칠 동안 근로시간에 대한 이견을 표출하며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이는 즉흥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익은 정책을 만들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정부에 노동자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 4.5일제를 얘기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휴식할 수 있는 권리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 4.5일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습니다.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이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민주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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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정태호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주 4.5일제’도입방안 마련을 

논의하는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좌장을 맡아주신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님, 권미경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님, 

김선흥 언론노조 MBC본부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

니다. 

근로시간은 국민의 삶의 질 및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주 69시간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고 56%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불규칙·장시간 노동,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평균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이며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5위를 기록하며‘노동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G5 주요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68%에 불과하다는 분석결과가 있습니다. G5 국가 중 하나인 

미국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74.8달러이며 연평균 근로시간은 1,791시간인 반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2.9달러, 연평균 근로시간은 1,915시간에 달합니다.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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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작년부터 약 6개월 

동안‘주4일제’를 시범 운행하였는데, 참여 기업의 9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호주에서는 올해 4월말부터‘주4일제’를 시범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제는 한국의 노동시장도 노동시장의 생산성 및 노동자의 삶의 질의 제고 차원에서 

기존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근로시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노동시장 유연화’를 기치로‘주 69시간 근무제’라는 현실성없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마련하며 세계 노동시장 정책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로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주 4.5일제’도입의 

공론화에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 4.5일제’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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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정책이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월 단위 이상 연장노동시간 관리 등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평균해서 일정 노동시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는 안일한 발상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오로지 규칙적인 생활과 수면을 

통해 기본적인 건강권과 생명·안전권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이 불규칙적으로 오락가락한다면, 사후적으로 어떠한 건강조치가 수반된다 한들 

악화된 건강을 회복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정부정책 그 어디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건강과 휴식을 위한 배려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시간의 길이에만 집착하여 1주 60시간이니 69시간이니 초장시간 노동에 

대해 의미없이 논쟁하는 것은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이보다 한발더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하여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4일제 논의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4일제는 우리 노동자들조차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거의 몽상에 가까운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이 주4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를 도입한 결과, 생산성 향상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은 

물론 일과 생활의 균형도 개선되었다는 긍정적 조사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도 주4일제를 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고 전력 등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영사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긴급)토론회

6

전세계적으로 주4일제와 주4.5일제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역시 주4일제에 대한 실천적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입니다. 

23년전 주5일제가 도입되던 당시에도 사용자단체는 나라가 망한다며 극렬히 반대했

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동현장에 주5일제는 큰 무리없이 정착되어 있습니다. 

주4일제 역시 이제 시범운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4일제 도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 주4일제, 주4.5일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누구보다 많은 도움을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님, 민주연구원 정태호 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박수근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김종진 연구소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성희 교수님, 김현주 교수님, 김일영 

부위원장님, 서승욱 지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생생한 현장발언을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은 권미경 위원장님, 김선홍 

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연대의 인사드립니다. 그밖에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 동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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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는 이수진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의 핵심인 ‘주69시간제’가 20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120시간 노동’ 발언을 시작으로, 최근 6개월 간 ‘답정너 연구회’, ‘기절 시간표’, 

‘건강 박살’ 등 수 많은 신종 유행어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주69시간제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남 탓하듯이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다가, 갑자기 주60시간 이상은 안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니, 

대통령실은 60시간도 가능하다고 하고........,

하루 이틀만에 대통령의 말과 대통령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이 오락가락하는 갈지자 

행보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오락가락 오락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의 힘은 주69시간제를 ‘극단적 프레임’, ‘가짜 뉴스’ 운운하면서, 홍보와 

소통 부족이라며 고용노동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CNN은 “노동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인다는 데, 최소한 한 국가는 

모른다.”라고 보도했고, 호주 ABC는 “한국인들은 지금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오래 

일한다. 이런 문화 때문에 한국에는 ‘과로사(Kwarosa)’라는 말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 80.6%가 법정 연차휴가인 15일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특히 20대 직장인 55%는 최근 1년간 연차휴가를 

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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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밖에 못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법제도상으로도 주64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데, 연차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에서, ‘몰아서 일하고 제주도 한 달 살기가 가능’하다는 거짓 프레임으로 우리 

국민들과 청년세대를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MZ세대 노조로 대변되는 새로고침 협의회 유준환 의장 등 여러 노조 위원장들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고, 나아가 현행 주52시간 제도 안착과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노동시간 개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진지하게 주4.5일제 도입을 고민해야 합니다. 주4.5일제 워라밸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 건강과 행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간 근무했던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4일제, 지상파 최초로 임금 삭감 없는 

격주 4.5일제를 도입한 MBC 사례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자들에게 어떤 순기능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저도 오늘 현장 사례뿐만 아니라, 토론자로 참석하신 김성희, 김현주 교수님과 김일영 

부위원장님, 서승욱 카카오지회장님의 토론 말씀을 잘 경청해서, 우리사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 사회,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 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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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사회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의 필요성: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바라본 주 4.5일제 도입의 의미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현주 

1. 들어가며

건강한 사회란 구성원의 건강수준의 평균의 증가뿐 아니라 그 격차가 적은 사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문에서 제시한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한국에서 장시간 노동을 수

행하는 집단은 무노조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파견용역 노동자, 특고, 여성, 고령 노동

자라는 점이다. 노동시간에 관한 정책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

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장시간 노동과 산재의 위험

발제자가 제시한 한국의 여러 직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들은 비

록 단명연구이나 장시간 노동이 우을감, 프리젠티즘 등의 건강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그 인과관계 규명에 있어 우수한 연구디자인인 여러 추적조사 연

구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또한 국내 안전보건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

한 의견조사결과 역시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일터에 과로를 유발하고 산재의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1) 역학 연구동향1) 

장시간 노동이 사고성 산업재해(표1)와 과로사(표2)를 증가시키고, 회복이 불충분 한 

경우에도 그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표3),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보고된 추적조사 역학연구들을 살펴보면 주 5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손상의 발생가능성이 1.98배, 60시간이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증가

하여 손상 발생가능성이 2배 상승한다고 보고하고 있음.

1) 김현주 등. 연장야간휴일근로등 과중업무 종사자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요약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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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표년도 연구대상 연구결과

Dembe2) 2005 10,793명의 미국인

주당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위험비 HR=1.23 (1.05-1.45), 

하루 근로시간이 12시간 이상 HR=1.37 (1.16-1.59), 

초과근무경험이 HR=1.61  (1.43-1.79),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HR=0.87 (0.59-1.23). 4개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HR=1.38 (1.25-1.51)

Allen3) 2007 2746 근로자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은 새로운 손상과 관련이 있음. 

(SEM)

Dembe4) 2007

13년 추적,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n= 5,313), 

weighted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작업연관성 손상의 결과 산재보상을 

청구한 위험비 RR=1.12(1.05–1.20)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작업연관성 손상의 결과 해고되는 

경우의 RR=1.81 (1.15–2.90), 산재보상 청구할 경우의 

RR=0.78 (0.67–0.89)  

Dembe5) 2008
13년 추적, 거의 

11,000명의 근로자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의 HR=1.61 (1.43, 1.79), 

주당 60시간 이상 HR=1.23 (1.05, 1.45), 하루 12시간 

이상의 HR=1.37  (1.16, 1.59)

Dembe6) 2011 545명 미국 근로자

60시간 이상인  경우 HR=2.02 (1.19 to 3.42),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 경우 HR=1.22 (0.82 to 2.92),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HR=2.11 (1.52 to 2.92)

주당 노동시간의 사고손상에 대한 영향 : 추적조사 연구

○ 장시간 근로가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증거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으며 하루 11

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심근경색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주당 근무시

간으로 환산 시 대략 52시간∼60시간 정도가 되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병 위험이 

1.5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체력 저하군에서는 주당 454시간 이상에

서도 심혈관질환의 사방비가 2.28배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점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지점임.

2) Dembe AE, Erickson JB, Delbos RG, Banks SM.  The impact of overtime and long work hours on 

occupational injuries and illnesses: new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Occup Environ Med. 2005 

Sep;62(9):588-97.

3) Allen H, Woock C, Barrington L, Bunn W. Age, Overtime, and Employee Health, Safety and Productivity 

Outcomes: A Case Study. J Occup Environ Med. 2008 Aug;50(8):873-94.

4) Dembe AE, Delbos R, Erickson JB, Banks SM. Associations Between Employees’ Work Schedules and 

the Vocational Consequences of Workplace Injuries. J Occup Rehabil. 2007 Dec;17(4):641-51.

5) Dembe AE, Delbos R, Erickson JB. The Effect of Occupation and Industry on the Injury Risks From 

Demanding Work Schedules. J Occup Environ Med. 2008 Oct;50(10):1185-94.

6) Dembe AE, Delbos R, Erickson JB. Estimates of injury risks for healthcare personnel working night 

shifts and long hours. Qual Saf Health Care. 2009 Oct;18(5):3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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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표년도 연구대상 연구결과

Virtanen7)  2010
Whitehall II 

코호트에서 6,014명

하루 3-4시간의 과로를 하는 경우 관상동맥질환의 발병 위험 

1.56배 증가함

Kivimaki8) 2011

Whitehall  II study, 

7095명 (여성 

2109명과 남성 

4986 명)

Framingham risk score를 보정하고도 하루 11시간 이상 

일한 경우 7-8시간 일한 경우에 비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이 

1.67배 증가 (95%CI=1.10-2.55) 

Holtermann
9)

2010
4943명의 남성에 

대한 30년 추적조사

체력이 가장 낮은 5분위군이 주당 45시간이 넘게 근무를 할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위험비가 HR=2.28(1.10-4.73)로 

유의하게 증가

노동시간과 심혈관질환의 연관성 

○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불완전한 회복은 안전사고를 1.39배 증가시키고 심혈관질

환 사망의 1.54배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음. 

저자 발표년도 연구대상 연구결과

Gander10) 2000
301명의 뉴질랜드 

마취과 의사

휴식부족 OR=1.39 (1.15-1.67), 지난 7일간 최대근로시간 

한계 만큼 일한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OR=1.48 

(1.21-1.80)

Kivimaki11) 2006

788 제조업 근로자

(남성 534명과 여성 

254명)

장시간 근로와  관련된 불완전한 회복이 여러 혼란변수를 

보정하고 나서도 심혈관질환 사망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침. 

OR=1.54 (1.23–1.93)

휴식부족과 건강문제의 연관성 

7) Holtermann A, Mortensen OS, Burr H, Søgaard K, Gyntelberg F, Suadicani P. Long work hours and 

physical fitness: 30-year risk of ischaemic heart disease and all-cause mortality among middle-aged 

Caucasian men. Heart. 2010 Oct;96(20):1638-44.

8) Kivimäki M, Batty GD, Hamer M, Ferrie JE, Vahtera J, Virtanen M, Marmot MG, Singh-Manoux A, Shipley 

MJ. Using additional information on working hours to predict coronary heart disease: a cohort study. 

Ann Intern Med. 2011 Apr 5;154(7):457-63.

9) Virtanen M, Ferrie JE, Singh-Manoux A, Shipley MJ, Vahtera J, Marmot MG, Kivimäki M. Overtime 

work and incident coronary heart disease: theWhitehall II prospective cohort study. Eur Heart J. 2010 

Jul;31(14):1737-44. 

10) Gander PH, Merry A, Millar MM, Weller J. Hours of work and fatigue-related error: a survey of New 

Zealand anaesthetists. Anaesth Intensive Care. 2000 Apr;28(2):178-83.

11) Kivimäki M, Leino-Arjas P, Kaila-Kangas L, Luukkonen R, Vahtera J, Elovainio M, Härmä M, Kirjonen 

J. Is incomplete recovery from work a risk marker of cardiovascular death? Prospective evidence from 

industrial employees. Psychosom Med. 2006 May-Jun;68(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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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보건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안전보건관련 전문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 10명중 8명 이상이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일터에 장시간 노동, 산재보상보험법 상의 과로, 근무시간의 불규칙성과 

예측의 어려움, 그리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사고성 

사망재해, 과로사,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증가와 산재의 격차 역시 증사할 것이라고 내

다보았다. 

○ 조사 개요 : 안전보건 관련 학회 및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1월30일(월)부터 2월11일(금)까지 실시하여 613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중대재해전문가넷 회원은 276명, 비회원은 336명이었음. 안전보건분

야(60.9%), 법학(17.5%), 사회과학(12.3%) 분야 순서로 응답자가 많았음. 경력기

간은 10년 미만과 20년이상이 각각 36.3%이었고 10-19년이 27.5%이었음.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일터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는 단기과로(87.3%), 만성과

로(84.2%), 장시간 노동(83.7%), 불규칙한 노동시간(84.3%), 근무시간 예측의 어

려움(81.9%), 노동시간의 격차 증가(86.4%)에 대하여 80%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음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일터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의견

○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산업재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80%이상의 응답자가 

사고성 사망재해의 증가(83.7%), 과로사의 증가(87.1%),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증

가(83.3%), 산업재해 격차의 증가(87.3%)를  예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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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의 산업재해에 대한 영향에 대한 의견

○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 13.4%, 반대 87.6% 이었음.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의견

3. 노동시간 감소의 건강에 대한 영향 

발제자는 여러 규정과 사례들을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노동시간 감소의 필요성을 제기

하고 있다. 그 근거의 하나는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와 관련하여 최근 지난 20여년간의 실험에 대한 추적조사 연구에 대한 체게적 문헌고찰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 연구에서 1-2년간의 추적조사에서 불면, 스트레스, 통증, 소

진 등의 부정적인 건강문제들의 개선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이므로 장기적으로 과로사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00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출판된 중재연구논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

찰12) 결과, 7개의 추적조사연구가 확인되었음(표4).

12) Voglino G, Savatteri A, Gualano MR, Catozzi D, Rousset S, Boietti E, Bert F, Siliquini R. How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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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년도) 연구대상 관찰기간 중재내용 결과

Åkerstedt 

et al,

2001

스웨덴 

보건의료업 

63명의 노동자

36개월
주당39시간-> 

30시간

주관적 수면의 질, 정신적 피로,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증상, 사회활동시간, 가족과 친고와 

보내는 시간이 의미있게 개선됨

병가와 자가보고 건강수준은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음 

Wergeland 

et

al, 2003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돌봄 

노동자 403명

12-22개월 하루 6시간 근무 목어깨 통증, 퇴근뒤 소진이 의미있게 감소함. 

von Thiele

Schwarz et 

al, 2008

스웨덴 

공공의료기관 

6개소 177명

12개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당 

노동시간 감소

근무시간 감소군에서 총 콜레스테롤의 의미있는 

감소가 확인됨(혈중지질의 비율은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von Thiele

Schwarz et 

al 2011

상동 12개월 상동

근무시간 감소군에서 자가보고 생산성 향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돌보는 환자의 수는 

증가하였음. 

Barck-Holst et

al, 2017

스웨덴 

204명의 

자원자

18개월
근무시간 25% 

감소

평일과 주말의 수면문제, 스트레스, 기억력 

저하, 부정적인 감정, 불면증, 졸림, 피로, 

소진에 대하여 개선이 있었음.  

Lorentzon

201713)

스웨덴 간호사 

124명
23개월 하루 6시간 근무

근무시간 감소군에서 주관적 건강과 피로, 

집에서의 활기, 평온함, 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만족, 평균 수면시간의 개선이 있었음. 

Schiller et al,

2017

스웨덴 

공공부문의 

580명 노동자

18개월
근무시간 25% 

감소

주관적 수면의 질의 개선, 졸림과 스트레스의 

감소, 침대에서의 걱정과 스트레스 감소, 

수면시간의 증가가 관찰되었음

노동시간에 대한 중재 연구 

4. 건강한 노동시간 정책에 대하여

발제자는 한국의 주 4일제, 4.5일제 도입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건강한 사회을 위해 

노동시간 감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다른 나

라들처럼 장시간 노동의 폐해가 심각한 보건의료 등 공공부문과 공공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에서부터 시범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말했듯 이러한 논의는 실제 현재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노동

자 300여만명, 근로기준법도 적용되지 않는 일하는 사람 약 600여만명에 대한 노동시

간 단축을 위한 계획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reduction of working hours could influence health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published studies. 

BMJ Open. 2022 Apr 1;12(4):e051131. doi: 10.1136/bmjopen-2021-051131. PMID: 35365508; PMCID: 

PMC8977802.

13) 발제문에 35쪽에 제시된 사례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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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자는 포괄임금제 폐지 등 단기적 과제와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 노동을 포

괄하기 위한 중기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보편적 노동시간 정책방향으로 장시간 노동 

해소, 쉴 권리, 야간노동 감축, 시간주권 확보, 예측 가능한 교대제 등을 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포괄임금제 폐지, 안전운임제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임금 보장에 대해서 전문가 90.4%가 동의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 및 

특수고용노동자에 주 최대 52시간제를 전면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76.5% 만이 동의했

다는 점은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과 실천 가능성을 고민하게 된다.

○ 노동시간 정책에 관한 동의율은 야간 노동의 위험감소를 위한 적절한 규제

(94.8%),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임금 보장(포괄임금제 폐지, 안전운임제 

등)(90.4%),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82.8%), 주 52시간제 전면 

적용(76.5%) 순으로 높았음.

노동시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5. 결론을 대신하여

어떻게 건강한 노동시간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는 지정토론자의 지식과 경험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

는 그간의 노동과 건강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경험으로부터 다음고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현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은 노동자들의 사망 위험과 그 격차를 증가시킬 

것이기에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 부문 등 가능한 영역에서의 주 4.5일제 도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각지대의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정책, 이 두 가지 정책을 통해  

노동시간의 평균뿐 아니라 그 격차를 모두 감소시켜야 건강한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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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교섭 경과

2020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단체협약)

q 요구안

기존 변경

제56조(기준근로시간) 기준근로시간

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

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

다. 다만, 연소자에 대하여는 1일 7

시간, 1주 35시간을 기준근로시간

으로 한다.

제56조(기준근로시간) ① 기준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연소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0시간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시업·종업시각 및 중식시간은 다음과 같다

  가. 시업시각 09:00

  나. 종업시각 17:00

  다. 중식시간 13:00~14:00(부점별동시사용)

다만, 지부노사 합의로 시업 및 종업시각, 중식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 급속한 기술혁신이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을 감안하여 선도적으로 1일 7시간, 주35시

간제를 실현하고 시업시각, 종업시각, 중식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경영상 편의

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생활리듬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1주 5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과 고용안정 확보

□ 중식시간은 부점별로 동시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경 가능케 하여 고객 불편 없도

록 조치. 영업점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의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집

중적인 휴게시간 보장으로 은행원들의 소화불량, 피로 등에 시달리는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함

○ 2017년 조사결과 휴게시간 1시간 사용 비율 26%에 불과함. 통상 영업점에서 교

대로 점심시간이 40분씩 주어지는데 고객이 밀리는 경우 20분조차 사용할 수 없

어서 허겁지겁 식사를 함. 이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이 

다수 있음

○ 2018년 산별노사 합의로 “1일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PC-OFF 또는 스

크린 세이버를 도입”하고 실행 되었으나, 여전히 빠른 업무 처리를 원하는 고객을 

대면하는 영업점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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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

“금융기관의 중식시간(휴게시간) 동시 사용과 관련하여, 금융노사는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현장 실태조사, 직원 및 금융소비자 의견조사 등을 2021년 상반기까지 실시

하며, 해당 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중앙노사위원회에서 추진여부 및 구체적 추진방안 

등을 논의한다.” 

2021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중앙노사위원회)

q 요구안

중식시간 동시사용

산별노사 공동TF에서 실시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식시간(휴게시간) 동시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한다.

□ 중식시간을 동시사용 함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한 업무처리 지연 등의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적인 휴게시간 보장으로 은행원들의 소화불량, 피로 등에 시달리는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2교대,3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므로 해서 11시30분~2시 사이에 대고객창구에 직원들

이 타 시간대비 반만 근무를 하게 됨. 이에 따라 고객들의 대기시간이 더 증가함

□ 전국적으로 모든 영업점이 동시에 중식시간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점별로 중식시

간을 달리 하여 해당 시간 영업점을 이용해야 하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 부점별로 점심시간을 부점내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지하여 점심시간을 피해 영업점

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함

○ 예시) A지점 (11시~12시), B지점 (12시~1시), C지점(1시~2시) 등 인근 지점들의 

중식시간을 달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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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 중식시간 동시사용 관련 노사공동 실태조사_한국리서치 ]

□ 17개 은행 직원 24,407명, 금융소비자 1,000명 참여

은행 영업점 방문 빈도 은행 영업점 방문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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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합의서

○ 노사는 영업점 직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키로 한다. 특히, 중식시간 1시간을 보

장하기 위하여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이나 PC-off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을 하기로 한다.

○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

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

○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기관입점 등 점포 입지나 고객의 특성에 따라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기관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2022년 산별단체

교섭에서 논의키로 한다.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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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구안

최초안 수정안

제56조(기준근로시간) 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32시간으로 하며 1주 4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

다. 다만, 연소자에 대하여는 1일 7시간, 1주 28시간

을 기준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주 4일제 시행에 따른 시업, 종업,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노사가 합의하되, 임금이 저하 

될 수 없다. 

제56조(기준근로시간) ① 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36시간으로 하며 1주 4.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② 주 4.5일제 시행에 따른 시업, 종업,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부노사가 합의하되, 임금이 저하 

될 수 없다.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맞물려 개별 사업장은 물론 지역과 업종, 부문 대상

별로 노동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이 진행 되면서, 노동시간 단축(주32시간, 주35시간)

이나 근무형태(주4일, 주4.5일) 변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

○ KB국민은행은 지난 3월부터 일반적인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

지 영업시간보다 2시간 연장한, 오후 6시까지의 탄력적 영업시간의 영업시간 특화

점포 72개 지점에서 운영 중이다. 영업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2교대 근무체제를 

도입해 오전 조는 오전 9시부터 4시, 오후 조는 오전 1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

록 하고 있음

○ 2022년 3월 28일부터 경기, 서울 3곳 점포폐쇄지점에 ‘초소형 점포’를 오픈해 디

지털데스크·스마트 키오스크·현금자동인출기(ATM) 등 디지털 기기 3종 설치, 지

점마다 안내직원 상주 여부 다름, 디지털데스크에서 화상상담 직원을 통해 상품상

담 및 지점 창구 수준의 업무 가능, 스마트 키오스크를 통해 예금 신규·카드발급·

각종 신고 등 셀프 거래와 ATM 현금입출금과 이체 

○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비즈니스 모델 변화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이용행태에서도 비

대면 거래 확대가 확인됨,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인터넷뱅킹 등록고객 수는 

30.2%, 모바일뱅킹은 46.4% 증가하였으며 전달 채널 서비스 처리 비중에서도 인

터넷뱅킹이 74.7%, 이용 건수에서는 94.6%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음, 금융소비

자 대상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비율에서도 2016년 36.4%에 불과하였던 수치는 

2021년 63.3%에 달하였음

2022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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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은 영업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점포수를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탄력적인 

영업시간, 새로운 유형 및 역할의 특화점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인력 또한 줄여

가고 있음

[ 금융경제연구소 주4일제 설문조사]

□ 전반적인 주 4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찬성하는 편이거나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이 74.8%로 압도적이었으며, 찬성한 응답자의 가장 큰 기

대사항으로는 일과 생활균형 확보에 대한 응답 비중이 27.8%로 가장 높았고 반대 응

답자의 가장 큰 이유로는 임금 및 복리 후생 저하가 27.8%로 가장 높았음

□ 주당 정규근로시간 40시간을 유지하되, 주 4일 혹은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

안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합산 비중은 81.4%, 주 3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해 

임금이 삭감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선호 응답의 합산 비중은 41%이었으며 

두 제도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주 40시간 임금 유지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80.8%가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남

q 합의서

금융노사는 금융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와 주4.5일 근무

제,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노사공동 TF를 구성하여 성실히 논의키로 한다.

2023년 산별중앙교섭 (임금 및 중앙노사위원회)

제7조(영업· 근무 시간   다변화) ① 금융노사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단, 세부 시행 방법은 지부 노사 합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1. 1일 기준시간 내 영업시간 탄력운영

  2. 주 4.5일제 도입 및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연 근무시간제 활성화

  3. 중식시간 공동 사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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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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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